
울특별시 등포 재난 리 ․운용 일부개 안

심 사 보 고

2012. 12. 18.

사회건 원회

심사경과1.

가 출일자 월 일. : 2012 11 14

나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부일자 월 일. : 2012 11 19

라 상 일자. : 회 임시회 사회건 원회 차 회172 7 (2012 월12 일 상 결10 )

안 명 요지2. 안 명자 건 장 상균( : )

가 안.

1) 재난 생시 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 지원에 신속히 처하

하여 에 필요한 용 재난 리 에 사용할 있도 재난「

안 리 본법 시행 개 공포 시행 에 라(2012.8.23. )」

우리 를 개 하고자 함.

나 주요내용.

1) 재난 생시 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에 한 심리 안 과 사회

한 상담 동에 소요 는 용 에 사용할 있도 항

신 함 안.( 6 7 )



원 검토보고 요지3. 원 종( : )

가. 본 개 안 재난피해자들 심리안 지원에 신속히 처하 하여 상담

동에 필요한 용 재난 리 에 사용할 있도 하는 재난「

안 리 본법 시행 개 어 를 에 하여 시행하고자」

출 안임.

나 주요내용 보.

재난피해자에 한 심리 안 과 사회 한 상담 동에 필요한 용

에 사용할 있도 하는 규 신 안( 6 7 )

다. 근 상 후에 른 자연재해 도시 산업 재난 복잡, ,

에 라 질 피해뿐만 아니라 신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

충격 후 증 심각한 사회 나타나고 있 .

에 라 부에 는 부 재난 당한 민 심리 충격 해소2006 ․

하고자 재난심리지원 도를 추진하고 있 나 각종 재난 잦고 에

른 심리상담 요도 늘어나고 있어 재난피해자 심리 안 지원에

필요한 상담 동 용 재난 리 에 사용할 있도 하는 재난「

안 리 본법 시행 개 고 또한 재난 리 용도는 지,」

자 단체 하도 규 하고 있어 상 법 에 라 에

하여 규 신 하 는 것 별다른 없는 것

단 .

심사결과 원안가결4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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